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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要內容

▣ 6월 18~19일 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는 당  작년 12월까지 확정

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회원국간 이해 립으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

EU 헌법안이 최종 으로 확정되었음. 

 - 본 헌법안은 EU를 표하는 통령직  외무장 직의 신설, 의사결정체계의 효율

성 강화, 집행 원회  유럽의회 의석수의 축소 등 EU의 정치체제로의 상 강화 

 기구 정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.

▣ EU 헌법은 25개 주권국가와 4억 5천5백만 명의 국민에게 용되는 국가  헌법

으로서, EU가 경제통합체에서 정치통합체로 발 하는 요한 계기가 될 것임. 

 - EU 헌법 제정으로 EU는 구속력을 갖는 법인격체가 되어 외 으로 여타 국가와

의 조약체결이나 국제기구 가입도 가능하게 되는 등, EU의 외 인 상이 높아

지는 계기가 될 것임.

▣ EU 헌법안은 정치  단일체로서의 EU의 상을 부각시켜 향후 외교  군사 

분야에서 EU의 표성을 강화하 음. 이에 따라 한국의 EU 계는 기존의 

경제  동반자 계를 벗어나 정치·군사·사회정책  측면을 포함하는 포

인 근 략으로의 환이 요구됨. 

對外經濟政策硏究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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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EU 헌법 확정의 의의

□ 6월 18~19일 EU 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뤼셀 유럽이사회에서는 그

동안 회원국간 이해 립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던 EU 헌법안

(Constitutional Treaty)이 최종 확정되었음. 

 - 2001년 12월 유럽헌법의 제정을 한 유럽 의회(European Convention) 

가 창설된 이래, 당  확정 시한인 2003년 말을 넘기는 등 2년 6개월 동안

의 산고 끝에 마침내 헌법안이 도출되었음.

 -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결과 유럽통합 반 여론이 거

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안에 한 정상들의 합의마  무산될 경우 회

원국 국민들의 유럽통합에 한 반감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임.  

□ EU의 새로운 헌법은 지난 5월 기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 된 이후 

향후 EU의 운 체제를 규율하는 새로운 체계로서 향후 EU가 경제통합체

에서 정치통합체로 가는 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. 

 - 신헌법은 유럽 25개의 주권국가와 4억 5천만 명의 국민에게 용되는 

국가 인 헌법으로서, 25개의 각 회원국별 법률보다 상 의 효력을 가지

는 상 법임.

 - 한 신헌법은 EU가 경제  통합체에서 나아가 정치  통합체로 도약하

는 발 이 될 것임. 

  ㅇ EU가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지만, 외 으로는 단일 국가처럼 통

령이 EU 표로서 여타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할 

수 있음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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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EU 헌법의 추진배경

□ EU 헌법은 기존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EU가 확 되는데 

비하여 기존의 조약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개편하고 회원국간의 복 약

들을 통합하기 해 마련된 것임. 

 - 2001년 12월 벨기에 라  유럽이사회에서 EU의 미래상을 마련할 유럽 의

회 창설이 제안되었고, 발 리 지스카르 데스탱(Valẻry Giscard d'Estaing) 

 랑스 통령을 의장으로 한 105명으로 구성된 유럽 의회가 구성되어 

헌법 안을 비하게 되었음.

 - 유럽 의회는 2003년 6월 EU 헌법 안을 마련하 고, 다수 기존 회원국

들이 안을 지지하 으나, 국과 스페인 그리고 일부 신규회원국들이 이

에 반 함에 따라 2003년 10월부터 정부간회의(IGC: Intergovernmental 

Conference)를 통해 최종안 마련을 해 상해 왔음.

<Box1>　EU 헌법의 추진경

 ▶ 2001년 12월: 라  유럽이사회에서 EU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한 유럽 의  

회 발족 

 ▶ 2003년 6월: 유럽 의회 최종 EU 헌법 안 마련

 ▶ 2003년 10월 4일: 헌법 안 최종 확정을 한 정부간회의(IGC) 시작

 ▶ 2003년 12월 12~13일: 뤼셀 유럽이사회에서  헌법 안 확정 실패

 ▶ 2004년 3월 14일: 스페인 신임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자 테로, 헌법

안내 투표권에 한 상의사 밝힘

 ▶ 2004년 5월 1일: 10개 신규가입국 EU 가입

 ▶ 2004년 5월 순: 버티 아헌  EU 의장, 헌법안 최종확정을 해 EU 정상

들의 상 독려

 ▶ 2004년 6월 17~18일: 뤼셀 유럽이사회, EU 헌법안 최종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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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ox2>　니스 조약의 주요 내용

▶ 1998년 3월 EU가 코펜하겐기 을 충족하는 ㆍ동구 국가  지 해국가로 

회원국을 확 하기로 공식 으로 결정함에 따라 의사결정체제가 가장 요하

고 시 한 개  분야로 떠올랐음. 이에 2000년 12월 7일 랑스 니스에서 열

린 유럽이사회에서는 이에 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, 2001년 2월 니스조약

(Treaty of Nice)으로 조인되어, 소  “니스체제”가 완성됨. 동 체제는 2005년

부터 4년간 한시 으로 운용된다. 

▶ 니스 조약의 주요 내용 1: 유럽연합이사회 내의 회원국별 투표권의 재조정 

   - 독일, 랑스, 국, 이태리  스페인 등 국들의 투표수 비 은 상 으

로 늘어나고, ㆍ소국들의 비 은 작아졌음. 

   - 이는 제5차 확  시 회원국 수의 폭 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에

서의 발언권 약화를 최소화하려는 국들의 의도가 반 된 것임. 그 신 

재 2명으로 되어있는 국의 집행 원수를 1명으로 이기로 함. 개정된 

의사결정체제에서는 스페인 등 권 국가들의 결정권한이 상 으로 더 

크게 증가하 음. 

▶ 니스 조약의 주요 내용 2: 이 다수결(double majority)제  안 망(safety 

net)제의 도입 

   - 이 다수결제는 가 다수뿐만 아니라 회원국 수로 볼 때도 과반수의 지지를 

확보해야 한다는 것임. 

   - 회원국 수가 15개국일 때까지는 가 다수의 투표수를 확보하면 회원국 수로 

볼 때 과반수가 자동 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가 필요 없

었음. 

   - 이 새로운 제도는 ㆍ소회원국의 이해 계가 반 된 것으로, 특히 부결권과 

련되어 요한 의미를 지님. 즉, 가 다수를 확보한 사안에 해서 25개

국 기 으로 할 때 13개 소국의 담합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함. 

   - 안 망제는 가 다수의 투표수가 인구수로 볼 때 EU 총인구의 62%를 넘는

가 확인하여, 만일 넘지 못한다면 해당 사안은 채택되지 못하는 것임. 이는 

25개국 기 으로 EU 체 인구의 38%를 차지하는 독일의 부결권을 강화시

킨 것임. 

  ㅇ 연방제에 회의 인 국은 EU헌법의 앙집권  성격에 해 반 하

으며, 스페인과 폴란드 등 권 규모의 국가들은 “니스체제”보다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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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들의 의결권이 축소된다고 반발하 음.  

 - 당  정상들은 2003년 12월까지 헌법안을 최종 확정할 정이었으나, 극심

한 이해 립으로 무산되었으며, 이후 2004년 6월 유럽이사회에서 드디어 

최종안을 확정하게 된 것임. 

3. EU 헌법의 주요내용

□ EU 헌법에는 EU의 기본 목 과 국민들의 기본권리에서부터 공동정책, 각 

기구들의 기능  권한, 회원국간 력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.

 - EU 헌법의 주요 구성

 

  ㅇEU의 기본 목 , EU 국민들의 기본권리

  ㅇ회원국과 EU 기구간의 력  권한에 한 개요

  ㅇEU 기구들의 상 인 권한, 각 기구의 주요 특성

  ㅇEU 단일시장  유로지역의 운 원칙

  ㅇ공동정책(경제, 외교, 안보  방 정책)에 한 조항들

  ㅇ안보  사법상 력을 한 조항들

  ㅇEU 산 편성  이행 방침

  ㅇ회원국간 긴 한 력을 한 차

- 2003년 6월 헌법 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회원국간 이해 립이 지속되었던 

분야는 유럽연합이사회내 의사결정시스템, EU 통령직 신설, EU 집행

원회 규모축소, 거부권 폐지 등이었음(Box 3 참조). 

□ 유럽연합이사회(Council of the European Union)내 의사결정시스템의 개

정 문제

 - 정상들은 유럽연합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행 인구에 비례한 이 다수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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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(double majority)를 수정하여 단순이 다수결(simple double majority) 

방식을 따르기로 합의하 음. 

 - “단순이 다수결”은 25개 회원국의 최소 55%(13개국) 이상이 합의하고 이

들 찬성국가들이 EU 체 인구의 65% 이상을 표할 수 있으면 합의가 

이루어진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 이 다수결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한 

것임. 

 - 그러나 "단순이 다수결" 방식으로 환하게 될 경우 회원국별 투표권수 

조정에 있어 국들이 소국들에 비하여 투표권수가 증 되는 결과를 래

함에 따라 그동안 이해 계의 립이 존재하 음. 

   ㅇ 특히 스페인과 폴란드의 경우 니스조약에서 제시한 방안을 유지해 나

가는 것을 선호하 음. 이는 스페인과 폴란드가 니스조약에서 총 345

표  그들의 인구규모로 정확히 계산하여 할당되는 표보다 더 많은 

27표를 할당받아 독일, 국, 랑스, 이탈리아의 29표와 등한 수

이기 때문임. 

 - 헌법안에서 제시한 “단순이 다수결” 방식은 2009년 11월부터 운 되고 

그 이 에는 당 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니스조약안 로 이 다

수결제도로 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의사결정이 몇몇 회원국들의 반 로 

운 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.

 - 이번 유럽이사회에서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“단순이 다수결”제도가 용

되는 분야가 확 되었지만, 사회 안보, 방 , 세 , 사법  력 분야에 

해서는 국의 강력한 반 로 인해 만장일치를 유지하게 되었음. 

□ EU 통령직  외무장 직 신설

 - 신헌법에서는  유럽이사회 통령(President of European Council)과 외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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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(Minister for Foreign Affair)직을 신설하여 EU의 행정부격인 집행

원회(Commission)의 집행 원장과 함께 3개의 강력한 지도부를 구성하도

록 하고 있음. 

<Box3> EU 헌법 안에서의 회원국간 주요 논쟁분야

 1. 유럽연합이사회내 의사결정시스템  투표권수

   - 폴란드와 스페인의 투표권수 축소 우려로 인해 난항

 2.  6개월 임기의 순번제인 의장직을 신할 유럽이사회의 통령직 신설

 3. EU 체의 외교분야를 담당할 EU 외무장 직 신설

 3. EU 집행 원회 규모 축소

   - 다수 소국들은 각 회원국당 1명의 집행 원을 갖기를 원함.

 4. 유럽의회내 의석수 축소

   - 소국들은 인구에 비례하여 더 많은 의석수 요구. 

 5. 거부권 폐지

   - 국, 국가안보와 련된 주요사안에 해서는 거부권 유지 희망

 6. 기본권 헌장

   - 국, 업 등 민감분야에 해서는 회원국별 법이행 권한 부여 요구

 7. 안정  성장 약 수 완화

   - 독일과 랑스는 경직된 약의 조건완화 요구

 8. 유로 가입

   - 랑스는 재 12개 EMU 가입국만 EMU 신규가입에 한 결정권을 가지  

     길 원함. 

 9. 신(God)

   - 폴란드와 아일랜드  여타 다수 회원국들은 헌법에 그리스도에 한     

   언 을 포함할 것으로 원함.

 - 통령직 신설은 그동안 6개월 임기의 순번제 의장직이 가지고 있는 비효

율 인 운 을 개선하고 EU의 외 인 표권한을 높이기 함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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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EU 통령의 임기는 2년 6개월에 연임이 가능하며, 25개 회원국 정상과 

외무장  그리고 집행 원장의 가 다수결로 선출되게 됨. 

 - 그동안 독일, 랑스, 국, 이탈리아 등 국들은 통령 심의 강력한 

권력구조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소국들과 신규 가입국들은 통령이 국

들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통령보다는 자국의 이해를 보다 

더 잘 변해  집행 원회의 권한이 약화되지 않기를 원하 음.

□ EU 집행 원회(Commission)  유럽의회의 규모 축소

-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행 30명의 집행 원수를 2014년부터는 통령  

외무장 과 함께 체 회원국 수의 2/3로 축소하기로 결정하 음.

  ㅇ 헌법 안에서는 투표권한을 가진 집행 원과 투표권이 없는 집행 원으

로 나 어 총 25명의 집행 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 음.

  ㅇ 이는 통령직 신설과 함께 그동안 EU내 실질 인 행정부격인 집행

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기 함임.

 - 신헌법에서 제시한 집행 원회 구성의 실행은 2009년 1월부터 시행 정으

로 그 이 까지는 행 30명의 집행 원 모두 투표권을 갖는 집행 원회

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 상 혼란이 야기될 험도 존재하고 있음.

-  한편,  로디 집행 원장의 후임으로 독일과 랑스는 기 베르호 스타

트(Guy Verhofstadt) 벨기에 총리를 지지하고 있으나, 국은 베르호 스

타트가 연방주의 지지자인데다 이라크 쟁에 반 하는 인물이라고 강력

히 반 함에 따라 차지 후임선정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하 음.

 - 한편, 유럽의회의 의석수를 2009년 이후부터는 750석 이내로 축소하기로 

규정하고 있음. 각 회원국당 최소의석수는 6석으로 하고 최 의석수는 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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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으로 규정하여  732석인 의석수가 회원국 증가에 따라 더 이상 늘어

나는 것을 방지하 음. 

  ㅇ 이에 따라 99석으로 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독일도 2009년 이후부터

는 90석을 가지게 됨. 

4. 향후 과제  망

□ 유럽이사회를 통해 EU 헌법안이 최종 확정되었지만, 헌법이 발효되기 

해서는 유럽의회의 비 과 EU 국민들의 국민투표 차를 거쳐야 하는 과

제가 남아있음.

 

 - 정상들은 EU 헌법이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별 의회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

쳐서 2007년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유럽통합에 한 반

여론이 잔존하고 있어 난항이 상됨.  

 - 특히 이번 유럽의회 선거결과 다수 회원국에서 유럽통합을 주도해온 집

권여당이 참패하 고 유럽통합을 반 하는 의원들이 다수 당선됨에 따라 

유럽의회의 비 에서부터 난 에 부딪칠 것으로 상됨. 

 - 유럽의회의 비 을 거쳤다 하더라고 지난 2001년 아일랜드에서 니스 조약

이 부결된 것과 같이 재에도 소국들과 신규회원국들에서 유럽통합을 반

하는 여론이 남아있어서 회원국별 비 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됨. 

□ EU 헌법에서의 주요 사항들인 유럽연합이사회내 의사결정시스템이나 집

행 원수 축소 등은 2009년부터 시행이 정되어 있으며 그동안은 과도기

 성격을 지닌 니스조약에서의 운 체제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운 상의 

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. 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EU 헌법안의 확정은 당  유럽의 정치 통합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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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회의 인 분 기를 반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, 향후 정치  외

교, 군사 분야의 력의 가능성을 더욱 확 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.

 - 당장 EU는 이사회를 통해서 EU의 군사  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한 

헤드라인 골 2010 (HG2010)에 합의하는 등 군사  력의 강화 노력에 탄

력을 받게 되었음.

   ㅇ 역내  역외의 군사  응의 필요성에 해 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

통합된 체제내에서 작 이 수행되기 한 군사  통합 시스템의 구축

을 EU는 추구해 왔음. 이러한 통합  지휘 체계의 구축은 EU의 정치

 단일체로서의 상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

로 망됨.

□ 장기 으로 볼 때 EU는 주요 안에 한 공동 입장의 정리와 유럽  

인 지역에서 미국과의 계 설정에 주력할 것으로 상됨.

 - 주요 정치 안에 한 회원국의 입장의 조율과 표명이 통령  외무장

 등 표자를 통해서 조율되는 장 이 있으나 자칫하면 의견 분열로 인

해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험도 존재함.

 - EU의 정치  군사  통합이 가속화되면 유럽의 최  군사 력체인 북

서양조약기구(NATO)와의 계 설정이 주요 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상

되며, 동유럽, 동, 앙아시아 등 유럽의 주요 이해 계 지역에서의 미국 

군사력과의 력  경쟁 계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임.

5. 한국에 한 시사

□ 재 경제  력 계를 특징으로 하는 한-EU 계에 한 폭넓은 재검

토가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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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EU는 한국의 최  투자국이며, 4  주요 교역 상 국으로서, EU는 역동

인 동아시아 시장으로서 한국을 주목해 왔음. 이 게 경제  계로 악

되고 있는 한-EU 계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, 정치 

 군사 체제로서의 EU의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폭넓은 력 계

의 설정에 한 검토가 필요함.

 - 향후 EU가 내부 정비를 끝내면 주요 이해 지역에서 EU의 역할이 강화될 

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세계에서 미국을 심으로 한 EU와 일본의 

역할 강화에 한 균형잡힌 사고의 환이 필요함.

□ 북한 핵 문제 등 동아시아의 주요 정치  안에 해 EU의 보다 극

인 참여가 상됨. 

 - EU는 KEDO의 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에 해 깊은 심을 가져 왔음. 

향후 EU의 정치  상이 강화되면 북한 핵 문제  동북아 긴장 완화에 

한 EU의 보다 극 인 의견 개진  참여가 상됨.

□ EU를 상 로 한 외교 역량의 강화가 요구됨. 

 - 재 한국정부의 EU 력 창구는 뤼셀 소재 EU 표부로서 동 표부

는 주벨기에  룩셈부르크 사 업무를 겸하고 있음. 향후 EU의 복합  

성격이 강화되면 EU 표부의 문성  상 강화가 필요함.


